
붙임1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

※ 「서울특별시 인사규칙」 제17조 제2항 [별표6] 발췌

※ 비고 :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.

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

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： 조경, 종자, 산림, 농화학

기 사： 산림, 조경, 종자, 임업종묘, 식물보호, 임산가공

산업기사： 조경, 종자, 산림, 식물보호, 임산가공

기 능 사： 조경, 종자, 산림, 임업종묘, 임산가공

녹 지 조 경 기 술 사： 조경, 자연환경관리, 산림, 시설원예

기 사： 조경, 자연생태복원, 산림, 시설원예, 식물보호

산업기사： 조경, 자연생태복원, 산림, 식물보호

기 능 사： 조경, 산림

보 건 보 건 기 술 사： 산업위생관리, 대기관리, 수질관리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식품,
방사선관리, 광해방지, 인간공학

기 사： 산업위생관리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식품,
광해방지, 인간공학

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: 의사,
한의사, 치과의사, 수의사, 약사,
한약사,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(특수,
일반), 방사선 취급감독자,
응급구조사 1급, 보건교육사 1급

산업기사： 산업위생관리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식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:
임상병리사, 보건의료정보관리사,
방사선사, 간호사, 조산사,
물리치료사, 치과기공사,
치과위생사, 작업치료사, 위생사,
영양사, 응급구조사2급,
보건교육사2급

기 능 사： 식품가공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:
보건교육사3급

임상심리사1급, 임상심리사2급

시 설 건 축 기 술 사： 건축전기설비, 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,
건설안전, 소방

기 능 장: 건축일반시공, 건축목재시공

기 사： 건축설비, 건축, 실내건축, 건설안전, 소방설비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: 건축사

산업기사： 건축설비, 건축일반시공, 건축, 건축목공, 방수, 실내건축,
건설안전, 소방설비

기 능 사： 전산응용건축제도, 타일, 미장, 조적, 온수온돌, 유리시공, 비계,
건축목공, 거푸집, 금속재창호, 건축도장, 철근, 방수, 실내건축,
플라스틱창호


